
[별표 6]

경영상태 평가기준 (제8조제5항제2호 관련)

신용평가등급 평점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
AAA, AA+, AA0, AA-

A+, A0, A-, BBB+, BBB0
A1, A2+, A20,
A2-, A3+, A30

AAA, AA+, AA0, AA-,
A+, A0, A-, BBB+, BBB0

배점의 100%

BBB-, BB+, BB0, BB- A3-, B+, B0 BBB-, BB+, BB0, BB- 배점의 95%
B+, B0, B- B- B+, B0, B- 배점의 90%
CCC+ 이하 C 이하 CCC+ 이하 배점의 70%

*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

[주]
1.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

회사 또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
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
사채,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
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,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
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
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.

2.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
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,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
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. 다만,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
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.

3. 주 1에도 불구하고,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
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
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 다만, 합병 후 새로운 
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
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
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.

4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
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
를 부여한다.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「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
정보망」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,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
야 한다. 다만,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, 이 
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
부상 법인설립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
등록일)를 제출하여야 한다.(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)

5.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
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,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
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.
(예) (A사 점수×A사 지분율)+(B사 점수×B사 지분율)…

6.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
급으로 평가한다.


